
붙임3. 

구  분 기  준 수식 금  액 비   고

QS전문가 임금 월간 근무일 22 일 9,356,724 기술사 MRICS 1인 1개월 22일 근무기준

기술자 노임단가 기술사 1 일 369,831 1인 1일 기준

QS 전문성 가산 MRICS 15% 55,475 기술사 노임단가에 15% 할증

QS 전문가 임금 기술사 MRICS 1 일 425,306 기술사 MRICS의 1일 임금

QS전문가 임금에 대한 회사부담금 합계 1,440,704 원/월

국민연금 보수월액의 4.5% 218,700
회사부담분: 4.5%, 개인부담분: 4.5%

월 486만원보다 많으면 486만원을 기준소득월액으로 한다.

건강보험료 보수월액의 3.335% 312,047 회사부담분: 3.335%, 개인부담분: 3.335%

장기요양보험료 건강보험료의 10.25% 31,985 회사부담분: 50% (회사규모에 따라 할증), 개인부담분: 50%

고용보험료 보수월액의 1.05% 98,246 회사부담분: 0.8%, 개인부담분: 1.05%

퇴직금 적립금 보수월액의 8.333% 779,727 회사부담분: 100%

본사 관리비 합계 816,043 원/월

사무실 구성비용 1인 부담금 10% 230,100 10인 사무실 중 1인에 대하여 1개월 1.5평 실사용기준

컴퓨터 임대료 240,000 1개월 1인, 보통 사양의 노트북 (운영 소프트웨어, AutoCAD, Web-Cost 포함)

세무회계 및 행정업무처리비용 10% 245,943 10인 사무실에 세무회계 및 행정담당 사무원 1인 최저임금 고용기준

세무기장 대행료 100,000 원/월, 세무사 사무소 기장대리

업무차량 지원비 합계 607,778 원/월, 아반뗴 급 기준

PM업무 추가 수행 및 업무책임에 따른 위험요인 가산

(야근, 휴일 및 주말근무, 비상대처 업무 반영)

QS전문가

임금의
10% 1,079,743 (QS전문가 임금+QS전문가 임금에 대한 회사부담금) * 10% 

회사이윤 5.0% 665,050 QS전문가 인건비 및 본사 관리비 등의 합계의 5%

PM전문가 인건비, 본사 관리비 및 이윤 합계 13,966,041 원/월 (부가세 별도)

PM전문가 인건비, 본사 관리비 및 이윤 합계 월간 근무일 22 일 13,966,041 기술사 MRICS 1인 1개월 22일 근무기준

1주당 상주일수에 따른 원가 조정 주5일중 상주 1 일 2,793,208 원/월

부분 현장상주에 따른 본사 비상주 추가 업무 가산 15% 418,981 원/월

소계 3,212,190 원/월 (부가세 별도), 제주도 내 프로젝트 기준

추가 출장 교통비 및 출장 숙박비 10% 279,321 원/월, 1박 숙박비 100,000원 및 왕복 교통비

부분상주 PM전문가 인건비, 본사 관리비 및 이윤 합계 3,491,510 원/월 (부가세 별도), 제주도 외 프로젝트 기준

PM전문가 인건비, 본사 관리비 및 이윤 합계 월간 근무일 22 일 13,966,041 기술사 MRICS 1인 1개월 22일 근무기준

완전 비상주 용역에 따른 비용 15% 2,094,906 상주용역금액의 15% 적용, 출장시 별도의 출장인건비 및 경비 부과됨

완전비상주 PM전문가 인건비, 본사 관리비 및 이윤 합계 2,094,906 원/월 (부가세 별도)

원 가 계 산 서

1주당 상주 일수에 따른 원가 조정

완전 비상주 용역에 따른 원가 조정

본 원가계산서는 본 계약의 PM 또는 QS전문가 1인의 인력투입 단가에 대한 계약 당사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자료이다.

"갑"과 "을"이 합의하여 이미 투입한 PM 또는 QS전문가 1인의 투입단가는 총액(Lump-sum)으로 상호 합의되어 투입된 것으로 본다.

본 원가계산서의 세부 항목 및 산출 근거 상의 내용에 대하여 실근무일수의 차이, 투입인력의 자격증의 유무, 투입인력의 역량 부족, 미사용, 사용금액의 차이, 타용도의 사용, 발주자

등에서 관련 내용의 비용 및 사용편의를 제공하였다는 등 기타의 어떠한 사유로 PM 또는 QS전문가 1인의 투입단가를 정산할 수 없다.  투입단가의 세부적인 사용에 대한 모든 재량

권은 "을"에게 있다.

1인을 초과하여 추가 투입되는 경우, "갑"과 "을"의 합의에 따라, 인력투입 전 해당인력에 대한 별도의 원가계산서를 작성할 수 있으며, 해당 추가 인원에 한하여 합의된 원가계산서

의 투입단가가 총액(Lump-sum) 개념으로 상기와 같이 적용된다.

1인의 투입단가



사무실 매입, 인테리어, 집기 비용 합계 339,300,000 원

사무실 매입비용 합계 316,800,000 원

사무실 매매 평당 단가 10,000,000 매매기준

매매 계약 면적 30 평

사무실 매입가 300,000,000 원

취득세 등 세금 4.70% 14,100,000 원

공인중개사 수수료 0.90% 2,700,000 원

실사용면적 50% 15 평

인테리어 비용 1,000,000 15,000,000 원

사무실 집기 500,000 7,500,000 원

사무실 매입, 인테리어, 집기 비용 은행대출시 연이자 4% 13,572,000 원/년

사무실 구성비용 월 부담금 2,301,000 원/ 1개월 10인 사무실 기준

사무실 매입, 인테리어, 집기 비용 은행대출시 월이자 8.33% 1,131,000 원/월, 10인 사용기준

사무실 관리비 20,000 원/평 600,000 원/월, 10인 사용기준

사무용 소모품 300,000 원/월, 10인 사용기준

복합기 렌탈 100,000 원/월, 10인 사용기준

사무실 출입카드 및 보안시스템 100,000 원/월, 10인 사용기준

정수기 임차료 70,000 원/월, 10인 사용기준

사무실 구성비용 1인 부담금 10% 230,100 10인 사무실 중 1인에 대하여 1개월 1.5평 실사용기준

노트북 렌탈 100,000 1개월 1대

MS Office 사용료 15,000 원/월, 온라인 회원

Windows 10 사용료 10,000 원/월, 온라인 회원

AutoCAD 사용료 65,000 원/월, 온라인 회원

Web-Cost 사용료 50,000 원/월, 온라인 회원, 한국물가정보 적산프로그램

컴퓨터 임대료 240,000 1개월 1인, 보통 사양의 노트북 (운영 소프트웨어, AutoCAD, Web-Cost 포함)

사무원 월 최저임금 1,790,000 1인 1개월 기준

사무원 월 최저임금에 대한 회사부담금 314,327 원/월

국민연금 보수월액의 4.5% 80,550 회사부담분: 4.5%, 개인부담분: 4.5%

건강보험료 보수월액의 3.335% 59,697 회사부담분: 3.335%, 개인부담분: 3.335%

장기요양보험료 건강보험료의 10.25% 6,119 회사부담분: 50% (회사규모에 따라 할증), 개인부담분: 50%

고용보험료 보수월액의 1.05% 18,795 회사부담분: 0.8%, 개인부담분: 1.05%

퇴직금 적립금 보수월액의 8.333% 149,167 회사부담분: 100%

사무원이 사용하는 사무실 구성비용 1인 부담금 230,100 원/월

사무원이 사용하는 컴퓨터 임대료 125,000 원/월 (AutoCAD, Web-Cost 사용료 제외)

사무원 1인 최저임금 합계 2,459,427 10인 사무실에 세무회계 및 행정담당 사무원 1인 최저임금 고용기준

차량 렌트비용 350,000 1개월, 아반떼, 4년 무보증

연비 14.4 km/L

휘발류 가격 1,700 원/L

출근거리 편도 40 km

왕복 80 km

근무일수 22 일

월간 총이동거리 1,760 km/월

소요 유류량 122 L

유류비용 207,778 원/월, 출퇴근거리만 반영

차량소모품, 세금, 보험료 등 기타비용 50,000 원/월

업무차량 지원비 합계 607,778 원/월, 아반떼 급 기준

업무차량 지원비

사무실 구성비용 1인 부담금

컴퓨터 임대료

사무원 1인 최저임금

산 출 근 거

본 원가계산서는 본 계약의 PM 또는 QS전문가 1인의 인력투입 단가에 대한 계약 당사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자료이다.

"갑"과 "을"이 합의하여 이미 투입한 PM 또는 QS전문가 1인의 투입단가는 총액 (Lump-sum)으로 상호 합의되어 투입된 것으로 본다.

본 원가계산서의 세부 항목 및 산출 근거 상의 내용에 대하여 실근무일수의 차이, 투입인력의 자격증의 유무, 투입인력의 역량 부족, 미사용, 사용금액의 차이, 타용도의 사용, 발주자

등에서 관련 내용의 비용 및 사용편의를 제공하였다는 등 기타의 어떠한 사유로 PM 또는 QS전문가 1인의 투입단가를 정산할 수 없다.  투입단가의 세부적인 사용에 대한 모든 재량

권은 "을"에게 있다.

1인을 초과하여 추가 투입되는 경우, "갑"과 "을"의 합의에 따라, 인력투입 전 해당인력에 대한 별도의 원가계산서를 작성할 수 있으며, 해당 추가 인원에 한하여 합의된 원가계산서

의 투입단가가 총액(Lump-sum) 개념으로 상기와 같이 적용된다.




